
프리플라이트, Cenox 문제 헌법소원 방침

자동차연료 첨가제 Cenox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세녹스 문제가 재판으로

넘어가면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1월14일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석유사업법 26조의 유사석유제품 조항은 정유기업 이외의 에너지벤처들이 공해와 석유에너

지 소비를 줄이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독소조항으로 위헌제청 등의 헌법소원은 재판진

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넘어가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는 6월 세녹스가 사실상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돼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

고 제조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제조기업과 정부부처간 유사석유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수사

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한편, 프리플라이트는 산자부가 검찰 고발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세녹스 판매 주유소에 대해 판매

금지 행정처분을 내리자 11월13일부터 일반 첨가제처럼 20ℓ 이하의 용기에 담아 서울 등 전국 50여개 주유소

에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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